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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PCR
(Product Category Rules)

LCI DB

Cradle-to-Gate / Grave 

LCA (Life Cycle Assessment)

*LG화학지속가능보고서참고

·



SC3, SC5, SC7 내 ISO 규격

SC1
환경경영시스템

SC2
환경심사및조사

SC4
환경성과평가

SC3
환경라벨링

SC7
온실가스경영및
관련활동

SC5
전과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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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64-1

ISO 14064-2

ISO 14064-3

ISO 14067

ISO/CD 14068

ISO/DIS 14083

ISO 14024

ISO 14025

ISO/DIS 14020

ISO 14021

ISO/TS 14027

ISO/TS 14029

ISO 14040

ISO 14046

ISO/DTS 14020

ISO 14044

ISO/TS 14072

ISO/WD 14076



국가 인증기관 제도명 국제표준 환경라벨종류 분야 표지

독일

건축환경연구소
(IBU)

IBU EPD ISO 14025
제3유형

환경성적표지
건축

환경자연보호, 
원자력안전부

Blue Angel ISO 14024 제1유형환경표지
8개비식품
분야

스웨덴
International 

EPD
International 

EPD
ISO 14025

제3유형
환경성적표지

-

스페인
스페인규격인증협회

(AENOR)
AENOR N 

Label

GHG프로토콜
ISO 14067 
PAS 2050

탄소라벨링
12개식품및
비식품분야

영국 Carbon Trust
Product 
carbon 

footprint label

ISO 14067 
PAS 2050

탄소라벨링
기업, 제품, 
서비스등

이탈리아
Carbon 

Footprint Italy
Carbon 

Footprint Italy
ISO 14067 
PAS 2060

탄소라벨링
식품, 비식품, 

조직

오스트리아
기후보호, 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혁신기술부

Austrian 
Ecolabel

ISO 14024 제1유형환경표지 -



연도 행정구역 법안명 EPD 대상목



구분 구분

총괄운영기관 환경부 운영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정기관 KOLAS(한국인정기구)

인증심사원
교육기관

환경보전협회
인증심사원
교육기관

제3자기관

국제표준
ISO 14025

제3유형환경성적표지
국제표준 ISO 14067 제품탄소발자국

시행시기 2001.02. 시행시기 준비중

분야
7대영향범주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황화학스모그, 자원발자국) 

분야 탄소발자국

표지 표지

※영향범주별별도도안존재



국가 제도명 시행시기 저탄소제품인증 비고

Product carbon footprint label



23.3%

약 1,200달러~9,200달러

428억달러(약55조원)





기업명 인증제도명 인증대상 활용방안 비고



기업명 인증제도명 인증대상 활용방안 비고



기타배출량
(물, 대기)

폐기물

에너지소비량

독성및
위험물질

온실가스
배출량

`

`

`

Cradle-to-Gate

내재탄소배출량활용

Cradle-to-Grave





제품단위배출량산정

(시사점) EU CBAM법안확정으로2026년 1년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사업장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품단위에서 탄소배출량으로

온실가스관리중심이동

①제품탄소발자국관련특성화대학원운영

- 지속적인 국제 규제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CBAM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품탄소발자국(LCI)관련특성화대학원(2개소)운영

②산업부문저탄소전환측정기반마련

- 산업부문의 제품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체계확립을위한LCIDB확충,산정방법론개발

③ 탄소중립·녹색성장4대전략중 ‘저탄소산업구조

및순환경제로의전환’을위해탄소발자국활용

- 핵심자원의 전과정 관리(Life-cycle)로 자원이용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제품의 ‘사용단계’에서 탄소발자국 및

재이용제품표기등친환경정보제공강화

제1차국가기본계획내관련정책EU CBAM 요구사항강화

– 특히, CBAM 입법안내용에서확인한바와같이

현재는 Scope 1, 2 배출량만규제대상으로정의하

고있지만, CBAM 도입에따른과도기이후에는

LCA 기반의 PEF 방법론으로적용품목및배출범

위가확대될것이라예상됨




